
 의료‧요양‧통합돌봄 제도 개요

◈ ’26.3월 「의료‧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」 전면 시행 
 “수요자 중심의 의료‧요양‧돌봄 통합 서비스” 전국 적용

□ (목적) 살던 곳에서의 건강한 생활 위해 의료‧요양‧돌봄 통합서비스 제공

□ (대상자) 노쇠‧장애‧질병‧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

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, 장애인 등*

    * 노인‧장애인이 아니어도, 지자체장이 필요성 인정시 대상자에 포함

□ (지원내용) 보건의료, 건강관리, 방문요양, 일상돌봄 등 지원

□ (절차) 신청→조사·판정→지원계획 수립→서비스 제공→모니터링

신청 ➡ 조사·판정 ➡ 지원계획 ➡ 연계·제공

읍면동, 

건보공단지사 등

의료·요양·돌봄

필요도조사

개인별 지원계획 마련

(통합지원회의)

의료·요양·돌봄

서비스 연계 제공

· 읍면동, 시군구

· 건보공단(신청지원)

· 직권신청

· 지자체

· 전문기관

 (건보공단, 연금공단)

· 시군구 중심 

보건소, 제공기관 등 협력

· 의료기관

· 장기요양시설

· 사회복지시설 등

➊ (신청) 읍면동‧건보공단 등 통해, 본인‧가족 + (시장·군수·구청장)직권 신청 

➋ (조사·판정) 통합판정조사 통해 필요도 조사(건보공단 수행, 지자체 동행),

퇴원환자 등 긴급사례나 지역돌봄 중심사례는 지자체 직접 조사

➌ (계획) 개인별지원계획을 승인⸱조정하는 통합지원회의*(시군구 총괄) 운영

    * 시군구, 읍면동, 보건소, 건보공단, 서비스 제공기관(재택의료센터, 복지관 등) 참여

➍ (서비스 연계) 통합지원회의에서 수립된 서비스지원계획에 맞춰,

의료‧요양‧돌봄 맞춤형 통합 서비스 제공

➎ (모니터링) 일정 주기(3개월)로 적절한 의료‧요양‧돌봄서비스 제공 여부 및 

대상자 상태변화 체크, 필요시 지원계획 변경

    ※ (종결) 사망‧입원‧욕구충족완료 등 중단 사유 발생 시 통합지원 종결 


